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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수신 관내 장년근로시간단축 사업장 귀하

(경유)

제목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및 유의사항 안내

1.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296호, '19.12.31,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76호, '19.12.31. 일부개정]

2.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20.1.1자로 폐지, 해당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이 개정(삭제)되었습니다.

3. 아울러, 제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부칙 제3조)을 두어

'19년 말까지 종전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년 1월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장의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는 반드시 '20.1.31까지 지

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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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